
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안내 

□ 안내사항

   

○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 등의 

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

   

○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직자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  

‘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’ 한정적으로 적용

□ 공무 수행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 적용 

   

○ (부정청탁)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(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한정)와 

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적용

   

○ (금품 수수)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는 1회 100만원 또는

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도 ‘공무 수행과 관련하여’

수수하는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

※ 다만,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

(법 제8조제3항 각 호)

□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(제10조) 적용 제외

   

○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(법 제10조)은

적용 제외

<예 시>

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표준심의회 위원인 민간 기업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

 ∙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: 심의 관련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

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해당

 ∙ 금품 수수

  -심의회 안건 관련자를 만나 식사를 하는 경우 공무와 관련 있는 금품 수수에 해당

  -안건 관련이 없는 정부부처 공무원과 만나 식사를 하는 경우 공무와 관련이 없어 허용 


